
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63,143,062 10,894,292

일반회계 273,741,565 8,212,247

특별회계 89,401,497 2,682,045

공기업특별회계 7,575,655 227,270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7,575,655 227,270

기타특별회계 81,825,842 2,454,77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571,282 227,13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60,033 16,801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056,386 31,692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42,752,011 1,282,56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8,096,308 242,889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360,000 220,800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2,161,496 64,845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1,921,441 357,643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346,885 10,40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생략"

제 4 조 "생략"

제 5 조 "생략"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05,96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